
무배당

더나은안심보험B2604

※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 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모집종사자
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 
신계약비(해약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2026.03.25.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PA124호 (유효기간 : 2027.03.24)

담당부서 : BA영업추진팀

판매사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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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비갱신 보험료, 
보장은 최대110세까지!

110세 만기 선택시

※ �위 내용은 상품특징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반드시 세부적인 내용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확정지급!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 상태 50%, 60%,	 
80% 이상 시 장해생활자금 120회 확정! 

(1형 장해보장형)

확정이율 최대 연3.0% 적용
적용이율 : �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연 3.0%, 	

계약일부터 �10년 초과 연 2.0%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보장은 물론,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걱정 無

(동일한 원인으로 50% 이상 장해 상태 시)

보장성 비과세 적용!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세법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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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 장해 상태 시 총2억4천8백만원 보장!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50% 이상 장해생활자금 (120회 확정)
(최초 1회한)

매월 20 만원

(120회 확정)
(최초 1회한)

매월 80 만원
60% 이상 장해생활자금

(120회 확정)
(최초 1회한)

매월 100 만원
80% 이상 장해생활자금

X 해당 장해지급률

1,000 만원
장해보험금

※ �장해생활자금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해당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 �장해보험금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 상태 되었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보험기간 내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80%이상
장해 상태 시 각 장해생활자금(50%,60%,80%) 합산 지급

(단,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음)

1형 장해보장형
장해진단시 매월 받는 장해생활자금으로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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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최초 1회한)

3억 원

 2억 원재해사망보험금

※ �고도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

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

2형 상해보장형
예기치 못한 사고, 일상이 달라져도

든든한 상해보장으로 걱정을 줄이세요.

고도장해보험금

무배당 더나은안심보험B2604

상품구성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연납

상품명 상품유형

무배당 
더나은안심보험B2604

1형 장해보장형

2형 상해보장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PA124호 (2026.03.25~2027.03.24)
04 / 05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1형 장해보장형 2형 상해보장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0세
만기

5년납

만15세~75세

만 15세~75세

7년납 만 15세~73세

10년납 만 15세~70세

15년납 만 15세~65세

20년납 만 15세~60세

110세

만기

5년납 만 15세~70세 만 15세~75세

7년납 만 15세~66세 만 15세~73세

10년납 만 15세~64세 만 15세~70세

15년납 만 15세~60세 만 15세~65세

20년납 만 15세~57세 만 15세~60세

※ �온라인 채널 이용 시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만19세부터 각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최대 나이로 함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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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장해보장형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성별, 가입연령,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10세만기, 월납, 단위:원]

성별 연령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남자

20 1,092,600 841,900 614,900 436,500 345,700

30 1,326,900 1,022,400 746,800 530,200 419,900

40 1,612,400 1,242,400 907,700 644,600 510,800

50 1,960,400 1,511,000 1,104,400 785,200 623,400

60 2,383,800  1,838,900 1,346,400 962,000 770,200

70 2,915,500 2,259,500  1,669,300 1,221,500 1,019,200

여자

20 756,900 583,200 426,000 302,400 239,500

30 918,200 707,400 516,700 366,800 290,500

40 1,114,900 859,100 627,500 445,500 352,900

50 1,354,400 1,043,700 762,600 541,600 429,600

60 1,645,200 1,268,600 928,300 662,300 530,900

70 2,005,500 1,557,000 1,153,100 839,600 685,600

보험료 예시

무배당 더나은안심보험B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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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상해보장형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성별, 가입연령,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10세만기, 월납, 단위:원]

성

별

연
령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남

자

20 1,238,100 954,100 697,000 494,900 392,000

30 1,502,100 1,157,500 845,700 600,500 475,800

40 1,824,900 1,406,400 1,027,600 730,100 578,800

50 2,219,200 1,710,900 1,251,000 890,000 707,100

60 2,701,100  2,084,500 1,527,100 1,092,400 875,800

70 3,313,500 2,569,700  1,900,500 1,393,300 1,164,700

여

자

20 858,100 661,200 483,000 342,900 271,500

30 1,040,700 801,900 585,800 415,800 329,300

40 1,263,900 973,900 711,400 505,100 400,100

50 1,536,300 1,183,900 865,000 614,500 487,500

60 1,869,600 1,441,800 1,055,200 753,100 604,000

70 2,289,400 1,777,900 1,317,200 959,800 7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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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0%이상
장해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매월 5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 : 

20만원
(120회 확정지급)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10만원 지급)

60%이상
장해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매월 6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 : 

80만원
(120회 확정지급)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6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40만원 지급)

80%이상
장해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매월 8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 : 

100만원
(120회 확정지급)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50만원 지급)

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장해지급률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형 장해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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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 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등을 계

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 �‘매월 5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50%이상 장해

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합니다.

	 4. �‘매월 6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60%이상 장해

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5. �‘매월 8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80%이상 장해

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합니다.

	 6. �50%이상 장해생활자금과 60%이상 장해생활자금, 80%이상 장해생활자

금을 장해생활자금이라 합니다.

	 7. �50%이상 장해생활자금과 60%이상 장해생활자금, 80%이상 장해생활자

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

다. 다만,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장해생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이율을 적용 하

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9. �장해생활자금을 지급받던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도 미지급된 장해생활자

금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

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

로 지급합니다.

	 10. �본 보장내용 설명은 요약된 자료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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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상태별 장해생활자금 지급 예시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

개시일

장해 상태

50%이상 

60%미만

50%  이상
장해생활자금

매월 20만원

(120회 확정지급)

장해 상태

60%이상 

80%미만

60%  이상

장해생활자금

매월 80만원

(120회 확정지급)

장해 상태

80%이상 

80%  이상

장해생활자금

매월 100만원

(120회 확정지급)

누적
장해생활자금

장해 상태
50%이상 60%미만

장해 상태
60%이상 80%미만

장해 상태
80%이상

각각의
장해 상태 시

2,400만원
(매월20만원x120회)

9,600만원
(매월80만원x120회)

12,000만원
(매월100만원x120회)

80% 미만

장해 상태 시
12,000만원

[(매월20만원+매월80만원) x120회]

80% 이상

장해 상태 시
24,000만원

[(매월20만원+매월80만원+매월100만원) x120회]

※ �상기 예시는 이미 지급된 장해생활자금이 없어 최초로 발생한 각 장해생활자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장해생활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해생활자금은 중복 지급
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나은안심보험B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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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등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계
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의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재해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본 보장내용 설명은 요약된 자료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장해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3억원
(최초1회 한함)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재해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2형 상해보장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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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예시 

㈜	 1. �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
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
습니다. 

	 2.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 3.0%, 10년 초과 연 2.0%입니다.
	 4.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으로 상기 예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이 상품은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경과

기간

남자 여자

월납보험료 1,612,400원 월납보험료 1,114,900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934 1,451 75.0% 1,337 977 73.1%

3년 5,804 5,449 93.9% 4,013 3,741 93.2%

5년 9,674 9,679 100.0% 6,689 6,666 99.7%

7년 9,674 10,263 106.1% 6,689 7,070 105.7%

10년 9,674 11,206 115.8% 6,689 7,721 115.4%

15년 9,674 12,346 127.6% 6,689 8,512 127.3%

20년 9,674 13,585 140.4% 6,689 9,376 140.2%

25년 9,674 14,919 154.2% 6,689 10,305 154.1%

30년 9,674 16,315 168.6% 6,689 11,258 168.3%

50년 9,674 18,415 190.4% 6,689 13,200 197.3%

70년 9,674 - 0.0% 6,689 - 0.0%

•1형 장해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110세만기, 5년납, 월납, 단위:만원]

무배당 더나은안심보험B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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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상해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110세만기, 5년납, 월납, 단위:만원]

경과

기간

남자 여자

월납보험료 1,824,900원 월납보험료 1,263,900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189 1,652 75.5% 1,516 1,119 73.8%

 3년 6,569 6,175 94.0% 4,550 4,253 93.5%

5년 10,949 10,961 100.1% 7,583 7,569 99.8%

7년 10,949 11,623 106.2% 7,583 8,028 105.9%

10년 10,949 12,690 115.9% 7,583 8,770 115.7%

15년 10,949 13,982 127.7% 7,583 9,675 127.6%

20년 10,949 15,393 140.6% 7,583 10,668 140.7%

25년 10,949 16,920 154.5% 7,583 11,743 154.9%

30년 10,949 18,540 169.3% 7,583 12,866 169.7%

50년 10,949 21,744 198.6% 7,583 15,906 209.8%

70년 10,949 - 0.0% 7,583 - 0.0%

㈜	 1. �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
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
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2.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 3.0%, 10년 초과 연 2.0%입니다.
	 4.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으로 상기 예시 금액 및 환급

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이 상품은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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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0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모집종사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
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03 청약철회 청구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
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4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 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05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
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를 할 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06 보험료 납입 연체시 보험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
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
이 해지됩니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07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 3.0%, 10년 초과 연 2.0%입니다.

08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09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
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고의사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
고 자살한 경우는 제외)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회사가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12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
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
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
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관한 사항
•�적용대상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

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
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
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

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
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
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14 불만족 접수 안내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17층 소비자보호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본사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15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
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6 �ABL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BA영업추진팀 제작(2026.03.25.)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PA124호 

(2026.03.25~2027.03.24)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모집종사자로 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
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ㆍ중개업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ABL생명 홈페이지(www.abllife.co.kr)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ABL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PA124호 (2026.03.25~2027.03.24)

판매사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0733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 타워
콜센터 1588-6500  BA영업추진팀 02-3787-7777

보험사


